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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관세법 시행규칙」

관세법 시행규칙
[기획재정부령 제988호, 2023. 4. 11., 타법개정]

관세법 시행규칙
[기획재정부령 제991호, 2023. 5. 1., 일부개정]

제48조(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) ①·② (생
략)

제48조(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) ①·② (현행
과 같음)

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
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(이하 이 항에서 “별도면
세범위”라 한다)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, 19세 미만
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
제하지 않고,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
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
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
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.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
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
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.

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
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(이하 이 항에서 “별도면
세범위”라 한다)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, 19세 미만
인 사람(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
제외한다)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
면제하지 않고,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
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
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
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. 이 경우 해당 물품
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
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.

④ ∼ ⑦ (생 략) ④ ∼ ⑦ (현행과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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